
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1호서식] <개정 2016.4.11.>

행 정 기 관 명

수신자  

(경유)

제 목  징벌위원회 출석통지서

     귀하는「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 제97조제7항에 따라 징벌위원회에 

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음을 통지합니다.

  수용자

인적사항

수용자번호 죄   명

형명ㆍ형기

혐의사실요지

출석일시             년     월     일     시

출석장소

유의사항

1.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말이나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. 

2. 서면진술을 하려면 징벌위원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징벌위원회에 증인신청과 증거제출을 할 수 있다.

4. 형사절차상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, 진술하는 경우

에는 형사절차상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.

5.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면 아래의 출석포기서를 곧바로 제출하여야 한다.

6.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

출석 및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붙 임  출석포기서 1부.  끝.

발 신 명의직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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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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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 도로명주소 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(  ) 팩스번호(  ) /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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